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계획

1. 목적

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제1항 제9호(학칙 개정 절차)를 

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

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만들고자함

2.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및 방법

 교사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에 따라 각 대표자에 의해 개정안을 협의

절차 참고

개정안 발의
- 규정개정심의위원회, 학생회, 교직원회, 학부모회 등에서        
 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


학교공동체 의견 수렴

-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,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     
   (학생, 학부모, 교직원)의 의견 수렴


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

-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     
   제출
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       
   개진할 기회를 부여 (초․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)



공포 및 보고

-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,      

   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

-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    

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

  [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]

3. 방침

 학생자치회 대의원회, 학부모회, 교직원회, 설문지, 학급밴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

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, 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.



4. 세부 일정

연번 월일 내용 추진주체 비고

1 2020.7.20.

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

적과 방법, 일정, 활동내

용 홈페이지 공고

학생안전인권부
학교홈페이지 학교

생활규정에 공고

2 2020.7.6.~7.20.

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

의견 수렴 안내

(교사, 학생, 학부모)

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공고, 가정통신문

3

2020.7.6.~7.21. 학급자치회 의견수렴 학생자치부 학급별 의견 수렴

2020.7.20.~7.23.

학생대의원회 의견 수렴 학생자치부 학생자치회 의견 수렴

교직원 의견 수렴 학생안전인권부 교직원 의견 수렴

학부모 의견 수렴 학부모회 학부모 의견 수렴

4 2020.7.24. 인권규정 의견 초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

5 2020.7.27. 인권규정 개정안 협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

6 2020.8.11.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
규정개정심의위원

회, 행정실
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7 2020.8월중
개정된 인권규정 홈페이지 

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
학생안전인권부

8 2020.9월중 홍보 및 교육 학생안전인권부

5. 기대효과

 가. 교육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문화 조성

 나.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, 다양성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

 다.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규정 마련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구현 


